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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1장 총칙  

1~3조 

 

1. 목적 

- 항만운송 질서 확립,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

발전 도모 

- 공공 복리 증진 

 

2. 정의 



 

가. 항만운송 

- 타인의 수요에 응해 하는 다음 행위 

 

1) 항만하역사업 

 

가) 선박을 이용해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나 

선박운항업자 위탁 받아 항만에서 

-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 인도 

-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 

 

나) 상기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해 다)에서 

자)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해 함 

 



다)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에서 

내림 

 

라) 항만에서 선박이나 부선을 이용해 화물 

운송,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간(이하 

지정구간)에서 부선이나 범선을 이용해 화물 

운송,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부선이나 뗏목을 

예인선으로 끌고 항해 

 

- 단, 다음은 제외 

a) 해운법에 따른 

·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

·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해 하는 

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



b) 다음 운송 

-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

운송 

-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/폐기물 운송 

- 탱커선/어획물운반선에 의한 운송 

 

마) 항만에서 선박이나 부선을 이용해 

- 운송된 화물을 창고나 하역장(수면 

목재저장소는 제외, 이하 같다)에 들여놓음 

-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감 

 

바) 항만에서 마) 화물을 

-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 

- 부선에 싣거나 부선에서 내림 



 

사)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

편성해 운송 

 

아)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해 

-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

들여놓거나, 선박이나 부선을 이용해 운송된 

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음 

-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

내가거나, 선박이나부선을 이용해 운송될 

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내감 

 

자) 항만에서 아)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

싣거나 내리거나 보관 



 

2) 검수사업 

-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 개수 계산, 

화물 인도/인수 증명(이하 검수) 

 

3) 감정사업 

- 선적화물, 선박(부선 포함) 관련 증명, 조사, 

감정(이하 감정) 

 

4) 검량사업 

-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 용적/중량 

계산, 증명(이하 검량) 

 

나. 항만운송사업 


	제1장 총칙

